
■ 수의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의2서식] <개정 2024. 4. 25.>

확 인 서

   본인은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(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

ㆍ노새ㆍ당나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꿩ㆍ꿀벌) 및 수생동물에 대한 

출장진료만을 할 것임을 서약합니다.

    년     월     일

개설자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
